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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

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

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괄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이자산운용㈜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i-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2년 4월 30일 

5. 일괄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5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http://www.hi-/
http://www.hi-/
http://www.ko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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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Ⅲ. 매입 ･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전환 절차 

 

Ⅳ. 요약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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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

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

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

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

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

런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

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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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펀드코드 : 64111) 

(종류)클래스 A C1 C2 C3 C4 C5 C-I C-F C-W 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4112 64113 96320 96321 96322 96323 69150 68220 94122 A7637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

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

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

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

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의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하이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하이투자증권빌딩 

02-727-2700 

 

 

1년 후 

자동전환 
1년 후 

자동전환 
1년 후 

자동전환 
1년 후 

자동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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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투자대상  

① 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에 60% 이상 투자 

②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③ 어음(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공모주 및 예탁증서에 중장기 투자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

탁 입니다. 또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비교지수 : KOSPI 95% + CD 5%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일반 투자원칙 

- 투자의사결정 : 펀드매니저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자산별로 광범위한 리서치에 근거

하여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하며 종목 선

택에 대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자산배분 :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 (예: 거시경제, 금융시장, 주식시장 지표 등

)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종목별 투자한도 및 자산배분

이 이루어집니다. 

 

② 세부 투자전략 

→ 경기상황에 따른 투자비중의 탄력적 조정 

▶ 경기호전 시 : 핵심계열사의 비중 확대 

▶ 경기둔화 시 : 지주회사군의 비중 확대 

         ▶ M&A 등 이벤트 발생 시 : 해당 종목의 투자비중 확대 

→ 종목 선택전략 

▶ 지주회사  

- 자산가치 중심의 Valuation 

- 자회사의 가치를 고려한 저평가 정도 

▶ 실질적 지주회사 

- 자산가치 및 영업가치 중심의 Valuation,  

- 자회사 실적 전망 및 지분가치 반영정도 

- 핵심사업 실적 및 전망 

▶ 핵심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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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amental 중심의 Valuation(PER, EPS growth) 

- 시장지위 및 경쟁력, 업종대표성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

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

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

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관련 장

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

지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정책 변화, 세제의 변경 등이 운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

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

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주식 가격 하락(전체 주식시장의 변동 또

는 개별기업의 실적 변화 등으로 인한 개별기업의 주가변동)에 의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처럼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

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더 

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

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더 큰 투자원금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

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

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1)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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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은 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주식 고편입 상품으로 펀드수익이 주가 등락에 따라 크게 변동되므로 5등

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의 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적합

합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예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하이 아시아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등급 높은 위험  하이 이머징 마켓 본드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재간접형] 

3등급 중간 위험  하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4등급 낮은 위험  하이 굿초이스 증권 투자신탁 1호[채권]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하이 신종 개인 MMF 1호 

 하이 천하제일 법인 MMF 1호 

 

6. 투자운용인력  

성명 년생 
소속 

부서 
직위 

운용현황(2012.4.30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석원 1969 

주식 

운용 

본부 

본부장 

- - 

고려대 경제학 / 경영대학원 

ING자산운용(8.5년) 

이스타투자자문(0.8년) 

한셋투자자문(1년) 

미래에셋자산운용(1.5년) 

KB자산운용(5.3년) 

현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있는 경우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

에 주도적ㆍ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투자운용인력 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구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11.05.01~ 

12.04.30) 

(10.05.01~ 

12.04.30) 

(09.05.01~ 

12.04.30) 

(07.05.01~ 

12.04.30) 

(07.01.15~ 

12.04.30) 

운용펀드 -18.61 4.84 13.81 6.16 10.73 

비교지수 -8.83 6.61 12.7 5.26 6.94 

 

(11.05.01~ 

12.04.30) 

(10.05.01~ 

12.04.30) 

(09.05.01~ 

12.04.30) 

(07.05.01~ 

12.04.30) 

(07.01.15~ 

12.04.30) 

종류  A -19.81 3.36 12.19 4.63 9.14 

비교지수 -8.83 6.61 12.7 5.26 6.94 

     

(12.02.13~ 

12.04.30) 

종류 C-E 
 

      -4.54 

비교지수 
 

      -4.96 

 

(11.05.01~ 

12.04.30) 

(10.05.01~ 

12.04.30) 

(09.05.01~ 

12.04.30) 

(07.05.01~ 

12.04.30) 

(07.01.15~ 

12.04.30) 

종류  C1 -20.47 2.54 11.24 3.69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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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8.83 6.61 12.7 5.26 6.94 

 

(11.05.01~ 

12.04.30)    

(10.10.18~ 

12.04.30) 

종류  C2 -20.37 
   

-3.18 

비교지수 -8.83 
   

3.77 

 

(11.05.01~ 

12.04.30)    

(10.10.18~ 

12.04.30) 

종류  C3 -20.23 
   

-2.99 

비교지수 -8.83 
   

3.77 

 

(11.05.01~ 

12.04.30)    

(10.10.18~ 

12.04.30) 

종류  C4 -20.17 
   

-2.94 

비교지수 -8.83 
   

3.77 

 

(11.05.01~ 

12.04.30)    

(11.01.17~ 

12.04.30) 

종류  C5 -20.07 
 

    -10.75 

비교지수 -8.83 
 

    -3.88 

 

-18.61

4.84

13.81

6.16

10.73

-8.83

6.61

12.7

5.26
6.94

-20.0 

0.0 

20.0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이후

투자신탁 비교지수

 
주1) 비교지수 : KOSPI 95% + CD 5% 

주2)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구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5.01~ 

12.04.30) 

(10.05.01~ 

11.04.30) 

(09.05.01~ 

10.04.30) 

(08.05.01~ 

09.04.30) 

(07.05.01~ 

08.04.30) 

운용펀드 -18.61 35.05 34.1 -27.68 26.46 

비교지수 -8.83 24.68 25.93 -23.4 17.87 

 

(11.05.01~ 

12.04.30) 

(10.05.01~ 

11.04.30) 

(09.05.01~ 

10.04.30) 

(08.05.01~ 

09.04.30) 

(07.05.01~ 

08.04.30) 

종류  A -19.81 33.21 32.2 -28.76 24.64 

비교지수 -8.83 24.68 25.93 -23.4 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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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1~ 

12.04.30) 

(10.05.01~ 

11.04.30) 

(09.05.01~ 

10.04.30) 

(08.05.01~ 

09.04.30) 

(07.05.01~ 

08.04.30) 

종류  C1 -20.47 32.2 30.92 -29.47 23.45 

비교지수 -8.83 24.68 25.93 -23.4 17.87 

 

(11.05.01~ 

12.04.30) 

(10.10.18~ 

11.04.30)    

종류  C2 -20.37 19.5 
   

비교지수 -8.83 16.11 
   

 

(11.05.01~ 

12.04.30) 

(10.10.18~ 

11.04.30)    

종류  C3 -20.23 19.63 
   

비교지수 -8.83 16.11 
   

 

(11.05.01~ 

12.04.30) 

(10.10.18~ 

11.04.30)    

종류  C4 -20.17 19.64       

비교지수 -8.83 16.11       

 

(11.05.01~ 

12.04.30)     

종류  C5 -20.07 
    

비교지수 -8.83         

 

-18.61

35.05 34.1

-27.68

26.46

-8.83

24.68

25.93

-23.4

17.87

-40.0 

-20.0 

0.0 

20.0 

40.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투자신탁 비교지수
 

주1) 비교지수 : KOSPI 95% + CD 5%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

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

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

합니다. 

주6)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운용펀드)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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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급비율(%) 

부과 

기준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종류 

C-F 

종류 

C-W 

종류 

C-E 

선취 

판매 

수수료 

부과 

제한 

없음 

종류C1 

최초매

수일로

부터1년

 이상 

종류C1 

최초매

수일로

부터2년

 이상 

종류C1 

최초매

수일로

부터3년

 이상 

종류C1 

최초매

수일로

부터4년 

이상 

납입금

액 20억

 이상 

법에의

한 간접

투자기

구 등 

Wrap 및 

특정금

전신탁 

온라인 

가입 

판매수수료 

납입금

액의 

1.0% 

- - - - - － - - - 매입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른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환매시 

기타비용 수익증권의 현물발행비용 등 발생시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I 

종류 

C-F 

종류 

C-W 

종류 

C-E 

집합투자업자 0.72 0.72 0.72 0.72 0.72 0.72 0.72 0.72 0.72 0.72 

매3개월 
판매회사 0.68 1.5 1.375 1.25 1.125 1.0 0.88 0.03 0.00 0.90 

신탁업자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일반사무관리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기타비용 0.0037 0.0032 0.0035 0.0035 0.0035 0.004 0.0 0.0035 0.0 0.0 발생 시 

총보수.비용 1.4637 2.2832 2.1585 2.0335 1.9085 1.784 1.66 0.8135 0.78 1.68  

증권거래비용 0.5273 0.5273 0.5273 0.5273 0.5273 0.5273 0.5273 0.5273 0.5273 0.5273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

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1-01-15~2012-01-14]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 하며, 회계기

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

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1-01-15~2012-01-14]]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

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1,000원) 

구분 가입 시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99 249 571 928 1,986 

종류 C1 - 234 696 1,144 2,434 

종류 C-I - 170 536 940 2,140 

종류 C-F - 83 262 460 1,048 

종류 C-W - 79 252 441 1,005 

종류 C-E  172 542 951 2,16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

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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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정하다고 가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

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

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

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

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

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

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

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

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매입, 환매, 전환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12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

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

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

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hi-am.co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

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 기구의 재산가치가 변

동될 수 있습니다. 

 

나. 매입, 환매, 전환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 류 가 입 자 격 

종류 A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종류 C1 제한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인 경우 

종류 C-I 납입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종류 C-F 

수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

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

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

함한다) 

다.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Wrap)계좌를 보유한자 및 판매회사의 특정금

전신탁이 투자하는 경우 

종류 C-E   판매회사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http://www.hi-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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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2010년 10월 18일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일괄 전환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

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

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

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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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

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

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전환 

1) 전환방법 

(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

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에 한합니다. 

①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④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이 되는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체계가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은 불가 합니다. 

 

(나) 위 (가)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또한, 수익자의 매입청구 또는 환매

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다음 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2) 전환시 기준가격 

수익증권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3) 전환시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③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추가 납입이 발생하였고, 이 추가납입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

우 : 환매수수료 부과 

 

4)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가)에 불구하고 2010년 10월 18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 부터 종류 C5 까

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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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

간을 산정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2-01-14 2011-01-14 2010-01-14 

운용자산 273,899,893,187 544,556,293,100 822,383,457,983 

  증권 253,482,576,669 529,801,086,778 784,924,422,960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117,300,274 1,755,180,322 458,980,229 

  기타 운용자산 20,300,016,244 13,000,026,000 37,000,054,794 

기타자산 17,190,583,573 19,417,658,718 18,262,755,201 

자산총계 291,090,476,760 563,973,951,818 840,646,213,184 

운용부채       

기타부채 16,501,782,168 16,375,233,003 10,109,369,144 

부채총계 16,501,782,168 16,375,233,003 10,109,369,144 

원본 165,371,026,200 282,196,792,349 560,755,797,742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109,217,668,392 265,401,926,466 269,781,046,298 

자본총계 274,588,694,592 547,598,718,815 830,536,844,040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1-01-15~ 

2012-01-14 

2010-01-15~ 

2011-01-14 

2009-01-15~ 

2010-01-14 

운용수익 -42,058,311,926 178,368,390,114 313,608,334,954 

  이자수익 518,607,733 709,069,157 715,491,817 

  배당수익 3,436,013,465 6,675,306,234 7,923,461,360 

  매매/평가차익(손) -46,026,786,735 170,953,866,122 304,572,000,314 

  기타 수익 13,853,611 30,148,601 397,381,463 

운용비용 2,849,794,793 4,648,335,735 287,324,231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8,620,784 12,965,347 11,071,205 

  기타 비용 2,841,174,009 4,635,370,388 276,253,026 

당기순이익 -44,908,106,719 173,720,054,379 313,321,010,723 

매매회전율(%) 268 233 205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

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요약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

로 작성한 것이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